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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
1. 부지 법원 2010타경42542 부동산임 경매 사건에 하여,  법원이 2011. 

10. 26. 작 한 당   피고 oo에 한 당액 84,000,000원  42,246,790원

, 피고 한민국(소  : 북인천 )에 한 당액 487,420원  0원 , 피고 

oo에 한 당액 3,579,040원  0원 , 원고에 한 당액 0원  45,819,670

원  각 경 한다. 

2. 소송 용  피고들  부담 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 과 같다.

이 유

1. 인 사실

  가. 피고들  소외 이&& 소  별지 목  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

한다)에 하여 부지 법원 2010타경42542 부동산임 경매 차에  피고 OO

는 3  근 당권자 , 피고 한민국 산하 북인천 는 4  부권자(부가가

) , 피고 OO  5  근 당권자  별지 당 (이하 ‘이 사건 당 ’라 한다) 

재 각 원  당  자들이다.

  나.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OO 보다  부지 법원 부등

소 2008. 12. 24.  161201  마  채권 채권고액 57,000,000원, 근 당권자 주

식회사 OO&& 축 행(이하 ‘OO&&’라 한다)  근 당권(이하 ‘이 사건 근 당권’이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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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12. 21. OO&&가 &&에게 반 출로 3,800만 원 출
2008. 12. 24. OO&&  근저당 로 하여  사건 근저당  등 경료
2010. 12. 6.  사건 부동산에 한 경매개시결정
2011. 2. 28. 배당 종
2011. 6. 24. 매각 (결과 : 찰)

2011. 6. 29.

OO&&가  &&에 한 채 (당시 출 액 38,000,000원,  

4,970,191원)  회사부실 산 등  효 적 처  및 한 산

공사  설 에 한 법  제4조  규정에 라 원고에게 양  
2011. 6. 30. OO&&가 &&에게  채 양  사실 통지

2011. 7. 19.
원고가  사건 경매법원에 채 양 증서, 채 양 통지서가 첨부

 채 변경신고서  제출
2011. 7. 29. 매각 (결과 : 매각)
2011. 8. 5. 매각결정 (결과 : 최고가매각허가결정)
2011. 9. 23. 지 한(결과 : 납부)

2011. 9. 23.
 사건 경매법원  ‘근저당  원고(양  : OO&& 행)’에게 배

당  통지서 발송

2011. 9. 28. 원고에게  배당  통지서 달

2011. 9. 29. 
원고가  사건 경매법원에 45,819,670원  채 계산서(원  

38,000,000원 +  7,819,670원) 제출

2011. 10. 24. 
OO&&가  사건 경매법원에 원고가  사건 근저당 에 한 배

당  받는 것에 동 한다는 내  동 서 제출
2011. 10. 26. 배당 (결과 : 원고  배제하고  사건 배당표가 성 )

한다)이 어 있었 며, 원고가 OO&& 부  이&&에 한 채권  양도 게  

경   이 사건 경매법원에 채권계산 를 출하게  경  등  다   같다.

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 내지 9 증(각 가지번  포함)  각 재, 변  

체  취지   

2. 피고 OO, 피고 한민국에 한 청구에 한 단

  피고 OO, 피고 한민국 보다  근 당권자인 OO&& 부  근 당권부 채

권  양도  원고를 하고 작  이 사건 당 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  

피고들  상   피고들이 당  원  삭 하고 원고에게 부 당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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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건 당  경  구한다.

  살피건   인 사실에 하면 OO&&가 원고에게 이&&에 한 채권  양도할 당

시 OO&&는 이미 ‘ 당권  첫 경매개시결 등  에 등 었고, 매각  소멸

하는 것  가진 채권자’  민사집행법 148조 4항에  규 한 당  채권자

이 분명하고, OO&&가 원고에게 이&&에 한 채권  양도하고, 그 양도통지를 함

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법원에도 당 일 이 에 OO&&가  당  원고에게 

당하는 것에 동 한다는 내용  동 지 출한 이상 원고가 OO&& 부  이 사

건 경매 차에  당  채권자  지 를 양도 았다고 이 상당하다(나아가 이 사

건 경매법원  원고에게  같  지 가 있   당 일 통지를 하 도 하

다).

  라   당  채권자  지 에 있는 원고를 하고  피고들에게 

당한 이 사건 당 는 부당하므 ,  피고들에 한 당액 부를 삭 하고 동액 

상당  원고에게 당하는 것  이 사건 당 를 경 한다.

3. 피고 OO에 한 청구에 한 단

  가. 청구원인 :  당  채권자  지 에 있는 원고를 하고 피고 OO

에게 당한 이 사건 당 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 피고 OO에 한 당  원

고에게 당하는 것  이 사건 당  경  구함.

  나. 용법조 : 자 간주 결 (민사소송법 208조 3항 2 )

4. 결

  그 다면 원고  피고들에 한 이 사건 청구는 모  이  있어 이를 인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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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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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는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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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

목 록

1동의 건물의 표시 :경기도 ooo시 oo동 ***외 @필지 ◎아 트

제103동

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철근콘크리트조

면 :제15층 제1503호 84.93㎡

지권의 목 인 토지의 표시

1.경기도 ooo시 oo동 ***외 @필지 ◎아 트

2.경기도

지권의 종류 :1,2 소유권 지권

지권의 비율 :1,2 39457분의 26.791

(이상 의정부지방방법원 의정부등기소 할)


